
 

서 울 시 민 과 함 께 하 는

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 해 상 담 센 터

찾아오시는 길

구분 이용노선 이용방법

지하철

1호선 시청역 ④번 출구

2호선
시청역 ④번 출구

을지로입구역 ①번 출구

5호선 광화문역 ⑤번 출구

버스

마을버스 종로 09, 종로 11

순환버스 05, 90s 투어, 91s 투어

공항버스 6001, 6002, 6005, 6015, 6701

간선버스 101, 150, 402, 405, 501, 506

지선버스
172, 472, 504, 700, 1020, 1711

7016, 7017, 7018, 7019, 7022

광역버스 9703, 9714, 9714(공차회송)

M버스
M4101, M4102, M4108, M5107

M5115, M7106, M7111

일반버스 1002

직행버스
1000, 1100, 1150, 1200, 1900

2000, 9001, 9003, 9300, 9301

급행버스 8100, 8600, 888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19 서울시 무교청사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3층

주소

1호선 종각역

교보생명빌딩

광화문우체국

서울시청

청계천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서울시청무교청사>
2호선 을지로입구역

1호
선

 시
청

역

서울광장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운영

운영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토, 일, 공휴일은 미 운영 

상담신청 대상

•서울시 관할 등록 대부업체 불법행위
   피해자 주소지 불문하고 상담가능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피해 받고 있는 분 
   서울시민만 상담가능
   ※ 비실명 상담가능

상담신청 방법

전화. 120
인터넷.  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대부업, 불법사금융, 분쟁조정위원회

상담(방문)시 필요자료

•피해를 규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계약서, 입금내역, 녹취자료, 대출거래내역서 등
   방문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 됩니다.



대부업(사채) 이용시 유의사항 대부업 분쟁조정 제도 대표적인 사기피해 유형

대출빙자(금융회사 직원사칭)
사기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주선 하면서 

신용등급 상향조정료, 보증보험료, 수수료 등 

각종 비용 명목으로 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대출빙자 사기이오니 피해발생시 신속하

게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에 신고하고 거래금

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하세요.

분쟁조정제도란

대부업체 이용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절차 진행 전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구제 제도

저금리 전환약속 사기대출

대출 알선인(중개인)이 대출 신청인에게 일단 대

부업체 고금리로 대출받고 나면 조만간 햇살론 

등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속여 고금리대

출을 받게 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방법

•대부업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신청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02-2133-5377전화

http://economy.seoul.go.kr/tearstop 인터넷

02-768-8852팩스

분쟁조정 절차

조정신청 사실조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합의안 도출)

합의안 수락 권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안을
모두 수락할 경우 조정 성립

법정이자율 초과여부 확인

•등록 대부업체 연 27.9%  

•미등록 업체 연 25%

등록대부업체 조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조회가능

인터넷   http://s1332.fss.or.kr
•등록대부업자 통합 조회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이용하세요.

대부계약서 작성 및 교부

•대출시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한 후 

1부를  교부 받으세요.

본인카드나 통장은 
타인 양도금지

•채무자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채권자에게 

넘겨 주지 마세요.

상환완료 후 
채무완납증명서 발급요구

•채무상환 완료시에는 계약 관계서류를 반환

   받고, 채무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연대보증 관련 사기

대출 알선인(중개인)이 연대보증을 서도록 유

인하면서 단순 참고인, 비상연락인, 입금 보증

인에 불과하니 대부업체에서 전화오면 무조건 

“예” 라고만 하면 된다고 속이는 경우


